
       

       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 

       2. ｢건축위원회 심의기준｣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89호)가 ‘21.02.10.에 개정 고시

됨을 알려드리오니 건축허가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￮ 주요내용 (근거법령:｢건축법｣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)

1)　과다한 제출도서 지양(2.2,별표　1 및 별표2)

-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심의 단계에서 과다한 도서  

및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정함

2)　법령에 근거 없는 심의 불가(3.1,3.4  및 3.6)

-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 심의기준을 만들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함

3)　건축위원회 심의대상 현행화(6.2)

-｢건축법 시행령｣제5조의5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광범위하게 위임된 지방건축위원회

의 심의 대상을 축소함

4)　건축위워회 심의지역 명확화(6.3)

-건축위원회 심의를 ‘지자체가 지정·공고한 지역’ 으로 축소함에 따라 제도의 원

활한 시행을 위하여 심의지역을 심의기준에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함

5)　건축위원회 심의신청 시기 탄력 운영(7.1)

-｢건축법｣제4조의2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허가 신청 전에 하여야 하는 건축위원

회 심의 신청을 건축주의 선택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

함

*시행시기:‘21.02.10.

붙임: ｢건축위원회 심의기준｣　일부개정 고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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